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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상속 관련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2008. 12



□ 일    시 2008년 12월 16일 목요일 14:00～16:30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00~14:15 개회사 및 인사말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인사말 최홍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축  사  나성린 국회의원

14:20~16:2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자  주제발표 1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정지선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토론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조세심판원 심판관)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가나다순)

16:20~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30 폐회 

심포지엄 개요



총 목 차

제1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제2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신상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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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 
2

2
0

억
, 

 
최

대
주

주
지

분
율

 
: 

5
0

%
 인

 외
감

기
업

 

  
○
 한

국
 표

준
기

업
의

 납
부

 예
상

되
는

 상
속

세
액

이
 독

일
의

 약
 3

배
, 

프
랑

스
의

 약
 4

배
를

 상
회

하
고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나
 주

요
국

에
 비

하
여

 상
속

세
 부

담
이

 과
중

한
 것

으
로

 나
타

남
  

  
 

  
 

  
 

  
 

  
 

  
 

  
 

  
 

  
 

  
 

  
 

  
 

  
 

  
 

  
 

  
 

  
 

  
 

  
 

  
 

  
 

  
 

  
 

  
 

  
 

  
 

  
 

  
 

  
 

  
 

  
 

  
 

  
 

  
 

  
 

  
 

  
 

  
 

 
 

 
 

 
 

 
 

 
 

 
 

 
 

 
 

  
 

 
 

 
 

 
 

 
 

 
 

 
 

 
 

 
  

 
 

 
 

 
 

 
 

 
 

 
 

 
  

  
  

  
  

  
  

 
 

 
 

 
 

 
 

 
 

 
 

 
 

 
 

 
 

 
  

 
 

 
 

 
 

 
(단

위
:만

원
)

 
 

국
가

한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추

정
 

상
속

세
액

  
  

  
1

9
억

 6
,6

9
5

  
  

  
6

억
4

,4
3

1
 

 
 

 
 

 
4

억
5

,1
6

2
  

 
 

 
 

1
7

억
3

,5
4

9

 
 

 
-

 
비

교
국

의
 상

속
재

산
가

치
는

 우
리

나
라

와
 같

다
고

 가
정

  
 -

 환
산

 환
율

은
 사

례
기

업
 추

정
 시

점
에

 맞
추

어
 2

00
6년

 1
2월

 평
균

 환
율

을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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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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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의
 

가
업

승
계

관
련

 과
세

제
도

 
동

향
 

  
 

  
 

  
 

  
 

  
 

  
 

  
 

  
 

  
 

  
 

  

1
.1

.1
.1

.1
.

□
 E

U
 소

속
 국

가
 및

 경
쟁

 상
대

국
들

은
 승

계
를

 통
한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이
 국

가
 경

제
에

 

미
치

는
 

중
요

성
을

 
인

식
하

고
, 

승
계

환
경

 
개

선
을

 위
한

 
적

극
적

인
 

정
책

을
 

마
련

하
여

 기

업
의

 
영

속
성

 제
고

를
 도

모
 

1
.1

.1
.1

.2
.

○
가

업
승

계
 과

정
에

서
 발

생
하

는
 상

속
세

 부
담

이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에

 저
해

요
인

이
 되

지
 않

도
록

 상
속

세
를

 폐
지

하
거

나
 세

부
담

을
 줄

이
는

 방
향

으
로

 세
제

를
 개

편
하

고
 있

음

­
상

속
․

증
여

세
 폐

지
국

가
 :

 오
스

트
리

아
, 

호
주

, 
뉴

질
랜

드
, 

캐
나

다
, 

아
일

랜
드

, 
이

탈
리

아
, 

스
웨

덴
, 

에
스

토
니

아
, 

시

프
러

스
, 

슬
로

바
키

아
, 

포
르

투
갈

, 
홍

콩
, 

싱
가

포
르

(폐
지

예
정

)

­
기

업
의

 사
업

지
속

에
 따

른
 상

속
․

증
여

세
 감

면
국

가
 :

 스
페

인
, 

영
국

, 
핀

란
드

, 
프

랑
스

, 
독

일
, 

일
본

 등

○
현

재
 2

1개
 국

가
에

서
 사

업
승

계
에

 관
하

여
 상

속
세

를
 폐

지
하

였
거

나
, 

조
세

부
담

을
 완

화
하

기
 위

한
 특

별
조

치
를

 시

행
 중

이
며

, 
18

개
 국

가
에

서
는

 사
업

용
 재

산
의

 누
출

을
 막

기
 위

한
 과

세
이

연
제

도
를

 시
행

하
고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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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외
국

의
 

가
업

승
계

관
련

 과
세

제
도

 
동

향
 

  
 

  
 

  
 

  
 

  
 

  
 

  
 

  
 

  
 

  
 

  

□
 주

요
국

의
 가

업
승

계
 조

세
제

도
 개

요
 (

’0
8

 개
편

안
 미

반
영

)

국
가

공
제

 및
 감

면
제

도
할

인
평

가
세

율
, 

가
산

율
 및

 분
납

기
타

한
국

○
일

괄
공

제
 5

억

○
가

업
상

속
공

제
〔

2
억

원
 

또
는

 
상

속
재

산
의

 2
0

%
(3

0
억

한
도

)〕

○
 경

영
권

 프
리

미
엄

 

할
증

평
가

 (
중

소
기

업
 

2
0

0
9

년
까

지
 유

예
)

○
 3

년
(2

년
) 

거
치

후
 

1
2

년
(5

년
)간

○
 주

식
 사

전
상

속
(5

억
원

 

공
제

후
, 

1
0

%
 과

세
후

 

상
속

시
 정

산
)

독
일

○
 1

0
만

 유
로

까
지

는
 완

전
비

과
세

○
 

사
업

의
 

지
속

 
등

 
요

건
충

족
 

시
 

2
5

6
,0

0
0

유
로

 공
제

○
 

상
속

지
분

 
특

별
공

제
 

및
 

남
은

 
가

액
에

 
대

한
 

4
0

%
 

할
인

평
가

 

○
 ‘

생
산

적
 자

산
’에

 대
하

여
  

  
 

  
 납

부
유

예
  

및
 매

년
 1

/1
0

씩
  

  
 상

속
세

 감
면

 법
안

 제
출

중

일
본

○
 특

정
 사

업
용

 토
지

 8
0

%
 감

면
○
 

중
소

기
업

 
자

사
주

 
상

속

가
액

 1
0

%
 할

인
평

가

○
 상

속
세

 최
고

세
율

 인
하

○
 2

0
년

간
 분

납
 

○
 상

속
시

 과
세

정
산

제
도

○
 

최
근

 
비

상
장

 
동

족
기

업
에

 
대

하
여

 
8

0
%

 
할

인
평

가
 추

진
 중

  

미
국

○
 사

업
용

 자
산

에
 대

해
 1

3
0

만
$

  
 까

지
 비

과
세

 -
 

2
0

0
2

년
부

터
 

공
제

액
을

 
확

대
하

고
, 

세
율

을
 단

계
적

으
로

 
인

하

○
 법

원
은

 2
0
～

3
3

%
 

내
에

서
 m

in
o

ri
ty

 

할
인

평
가

 인
정

○
 

2
0

1
0

년
부

터
 

증
여

세
최

고
세

율
을

 
소

득
세

율
 

수
준

으
로

 

인
하

 예
정

○
 2

0
1

0
년

까
지

 상
속

세
를

  
 점

진
적

으
로

 인
하

프
랑

스
○
 자

녀
인

적
공

제
 5

만
 유

로
○
 2

0
0

5
년

부
터

 사
업

용
 

자
산

 7
5

%
 할

인
평

가

○
 

5
년

 
또

는
 

1
0

년
간

 
매

 
6

개
월

에
 1

/2
0

씩
 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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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의
 

가
업

승
계

관
련

 과
세

제
도

 
동

향
 

  
 

  
 

  
 

  
 

  
 

  
 

  
 

  
 

  
 

  
 

  

1
.1

.1
.1

.3
.

□
 일

본
의

 사
업

승
계

 관
련

 최
근

 
입

법
 동

향

○
「

중
소

기
업

의
 경

영
승

계
 원

활
화

에
 관

한
 법

률
」

: 
20

08
. 

5 
통

과
(2

00
8.

 1
0.

 0
1 

시
행

)

○
상

속
세

 과
세

에
 대

한
 향

후
 개

정
 조

치

­
정

부
가

 2
00

8 
회

계
연

도
 기

간
 중

에
 상

속
세

 과
세

에
 있

어
서

 필
요

한
 조

치
를

 강
구

하
는

 취
지

를
 규

정

  
  
․
 비

상
장

주
식

의
 상

속
세

 납
세

유
예

 제
도

를
 신

설
하

여
 2

00
9 

회
계

연
도

 정
기

국
회

에
 세

법
 일

부
 개

정
안

을
 제

출

□
 참

고
 -

 사
업

승
계

 관
련

 세
제

 개
정

 추
진

 내
용

○
상

속
세

 
부

담
 

문
제

를
 

근
본

적
으

로
 

해
결

하
기

 
위

해
 

비
상

장
주

식
 

등
의

 
상

속
세

에
 

대
해

서
는

 
현

행
 

10
%

 
경

감
에

서
 

80
%

 납
세

유
예

로
 대

폭
 확

대
(고

용
유

지
를

 비
롯

한
 5

년
간

의
 사

업
 계

속
이

 요
건

)

○
20

09
 

회
계

연
도

 
법

개
정

을
 

통
해

 
중

소
기

업
의

 
경

영
승

계
 

원
활

화
에

 
관

한
 

법
률

안
의

 
시

행
일

(2
00

8년
 

10
월

 
1일

 
예

정
) 

이
후

 상
속

에
 대

하
여

 소
급

 적
용

현
 
 
행

개
 
정

 
후

제 도
자

사
주

식
과

 관
계

된
 1

0%
 
감

액
 조

치
자

사
주

식
과

 관
련

되
는

 8
0%

 
납

세
 
유

예

주 요
 

요 건

○
 
발

행
 주

식
총

액
 2

0
억

엔
미

만
 회

사

○
 
최

대
 경

감
폭

 
 
상

속
된

 
주

식
 
가

운
데

, 
발

행
된

 
주

식
 
총

수
의

 
2/

3 
또

는
 
최

고
 
평

가
액

 1
0
억

엔
중

 적
은

 
금

액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상
 중

소
기

업

 
 
※
 주

식
총

액
요

건
은

 철
폐

○
 
경

감
대

상
 
주

식
의

 
한

도
액

 철
폐

 
 
※
 단

 발
행

된
 
의

결
권

 
주

식
 
총

수
의

 2
/3

 
이

하
 유

지

  
자

료
 :

 中
小
企
業
に
お
け
る
経営
の
承
継の
円
滑
化
に
関
す
る
法
律
案

(概
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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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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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의
 

가
업

승
계

관
련

 과
세

제
도

 
동

향
 

  
 

  
 

  
 

  
 

  
 

  
 

  
 

  
 

  
 

  
 

  

1
.1

.1
.1

.4
.

□
 독

일
의

 사
업

승
계

 관
련

 최
근

 
입

법
 동

향

○
20

06
. 

10
. 

25
 사

업
승

계
 원

활
화

를
 위

한
 법

률
안

 의
회

 상
정

○
20

07
. 

01
. 

31
 「

헌
법

재
판

소
」

에
서

 상
속

세
법

 일
부

조
항

(사
업

용
재

산
과

 비
사

업
용

재
산

의
 평

가
방

법
의

 상
이

)에
 대

한
 위

헌
 결

정
 및

 관
련

 법
 개

정
 촉

구

○
20

08
. 

01
. 

04
 상

속
세

 및
 평

가
에

 관
한

 법
률

 개
정

안
 상

원
 제

출

○
20

08
. 

12
. 

05
 연

방
하

원
(B

u
n

d
es

ta
g

)에
 이

어
 연

방
상

원
(B

u
n

d
es

ra
t)

 상
속

세
법

 개
정

안
 의

결
(2

00
9.

1시
행

)

1
.1

.1
.1

.5
.

□
 개

정
안

의
 주

요
 

골
자

○
다

음
 조

건
을

 모
두

 충
족

할
 경

우
 상

속
세

를
 1

00
%

 면
제

 

­
상

속
후

 해
당

기
업

을
 1

0년
간

 경
영

하
며

 종
업

원
수

를
 1

00
%

 유
지

­
7년

동
안

 9
3%

를
 유

지
하

는
 경

우
 납

부
세

액
의

 8
5%

를
 경

감

­
다

만
, 

상
속

세
를

 
10

0%
 

면
제

받
기

 
위

해
서

는
 

현
금

, 
유

가
증

권
, 

부
동

산
 등

 
「

간
접

적
 

업
무

용
 

자
산
」

의
 비

중
이

 

전
체

 
자

산
의

 
1

0
%

를
 

초
과

하
기

 
않

아
야

 
하

며
, 

납
부

세
액

의
 

8
5

%
를

 
면

제
받

기
 

위
해

서
는

 
「

간
접

적
 

업
무

용
 

자
산
」

의
 비

중
이

 전
체

 자
산

의
 5

0
%

를
 초

과
하

지
 않

아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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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상
속

과
세

제
도

 개
선

방
안

  
  

  
  

  
  

1
.1

.1
.1

.6
.

□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조

세
 정

책
 방

향

○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하

여
  

승
계

 친
화

적
인

 조
세

체
계

의
 구

축

1
.1

.1
.1

.6
.1

.1
.

  
-

 상
속

과
세

가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에

 미
칠

 수
 있

는
 부

정
적

 영
향

을
 최

소
화

하

는
 

방
향

으
로

 
개

선

1
.1

.1
.1

.6
.1

.2
.

  
-

 
조

세
제

도
가

 
승

계
의

 
저

해
요

인
이

 
되

어
서

는
 

곤
란

하
고

, 
세

금
 

납
부

를
 

위
해

서
 

부
채

가
 발

생
하

거
나

 
사

업
을

 매
각

하
는

 결
과

를
 초

래
해

서
는

 안
됨

1
.1

.1
.1

.6
.1

.3
.

  
-

 
특

히
, 

자
본

시
장

에
 

연
계

되
지

 
않

은
 

중
소

기
업

은
 

과
도

한
 

상
속

과
세

로
 

투
자

위
축

이
나

 자
금

경
색

 위
험

이
 있

음
1

.1
.1

.1
.6

.1
.4

.
 

○
제

도
의

 개
선

을
 통

한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지
원

1
.1

.1
.1

.6
.1

.5
.

 -
 상

속
과

세
 조

세
 정

책
의

 최
우

선
 목

표
를

 고
용

안
정

 및
 고

용
창

출
에

 두
는

 인
식

의
 

전
환

이
 필

요
 

1
.1

.1
.1

.6
.1

.6
.

 -
 

기
업

의
 

라
이

프
사

이
클

에
서

 
승

계
과

정
은

 
창

업
, 

성
장

 
이

후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주
요

한
 단

계

 -
 법

적
 제

도
적

 차
원

에
서

 가
업

을
 안

정
적

이
고

 원
활

하
게

 승
계

할
 수

 있
는

 국
가

적
인

 시
스

템
을

 마
련

하
여

 편
법

 

상
속

의
 유

인
을

 줄
여

주
는

 환
경

을
 구

축



-
 2

0
 -

Ⅴ
.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상
속

과
세

제
도

 개
선

방
안

  
  

  
  

  
  

1
.1

.1
.1

.7
.

<
 

국
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의
결

 
주

요
내

용
 

>

1
.1

.1
.1

.8
.

□
 기

본
방

향
○

중
소

기
업

 가
업

상
속

 세
부

담
 완

화
에

 초
점

1.
1.

1.
1.

8.
1.

1.
  

 -
 지

나
치

게
 높

은
 세

율
은

 국
부

의
 해

외
 유

출
을

 초
래

할
 가

능
성

1
.1

.1
.1

.8
.1

.2
.

  
 -

 소
득

세
율

에
 맞

춘
 상

속
세

 최
고

세
율

 인
하

( 최
고

세
율

을
 3

3%
(’

10
년

)로
 인

하
)는

 잠
정

보
류

1
.1

.1
.1

.9
.

□
 중

소
기

업
 가

업
상

속
 관

련
 

개
편

 주
요

 내
용

○
가

업
상

속
 공

제
율

 확
대

 :
 상

속
가

액
의

 2
0%

 →
 4

0%

○
가

업
상

속
 공

제
한

도
 확

대
 :

 피
상

속
인

의
 사

업
영

위
기

간
에

 따
라

 차
등

 지
원

1.
1.

1.
1.

9.
1.

1.
  

 -
 1

0년
 이

상
 6

0억
원

, 
  

15
년

 이
상

 8
0억

원
, 

  
20

년
 이

상
 1

00
억

원

○
가

업
상

속
 적

용
요

건
 완

화

1.
1.

1.
1.

9.
1.

2.
  

 -
 피

상
속

인
의

 사
업

 영
위

기
간

 :
 1

5년
 →

 1
0년

1.
1.

1.
1.

9.
1.

3.
  

 -
 상

속
인

 대
표

이
사

 취
임

기
한

 :
 상

속
세

 신
고

기
한

내
(6

월
) 
→
 2

년
 6

월
내



-
 2

1
 -

Ⅴ
.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상
속

과
세

제
도

 개
선

방
안

  
  

  
  

  
  

1
.1

.1
.1

.1
0

.<
 

국
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의
결

 
검

토
의

견
 

>

1
.1

.1
.1

.1
1

.○
 

의
결

 
내

용
은

 
가

업
상

속
공

제
한

도
 

확
대

(최
대

 
1

0
0

억
),

 
대

상
조

건
 

완
화

, 
사

후
관

리
 

요
건

 현
실

화
 등

 
다

양
한

 측
면

에
서

 중
소

기
업

 
가

업
승

계
를

 지
원

하
고

 있
음

1
.1

.1
.1

.1
2

.○
 종

전
의

 규
정

에
 비

하
여

 중
소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에
 대

한
 정

부
의

 의
지

를
 반

영
하

고
 

있
어

 획
기

적
인

 진
전

으
로

 
평

가
 할

 수
 

있
음

1
.1

.1
.1

.1
3

.○
 의

결
 내

용
은

 종
전

에
 비

하
여

 상
속
․

증
여

세
 경

감
 효

과
가

 상
당

하
여

 소
규

모
 기

업

의
 경

우
는

 상
당

한
 효

과
가

 있
을

 것
으

로
 평

가
할

 수
 있

지
만

, 
중

견
기

업
 이

상
의

 기

업
승

계
 

측
면

에
서

 
보

면
 

상
속
․

증
여

세
 

부
담

이
 

완
전

히
 

해
소

된
 

것
으

로
 

평
가

하
기

에
는

 한
계

가
 있

음

1
.1

.1
.1

.1
4

.□
 

여
러

 
세

대
에

 
걸

친
 

승
계

를
 

통
해

 
기

업
이

 
지

속
적

으
로

 
성

장
할

 
수

 
있

기
 

위
해

서
는

 

사
업

용
 자

산
이

 기
업

 외
로

 유
출

되
지

 않
고

 최
대

한
 사

업
용

 자
산

으
로

 활
용

될
 필

요

가
 

있
음



-
 2

2
 -

Ⅴ
.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상
속

과
세

제
도

 개
선

방
안

  
  

  
  

  
  

1
.1

.1
.1

.1
5

.<
 

기
업

의
 

지
속

성
장

을
 위

한
 

제
도

 
도

입
 검

토
 

>

1
.1

.1
.1

.1
6

.
□
 중

소
기

업
 상

속
재

산
 할

인
평

가
제

도
 

○
사

업
용

 자
산

에
 대

하
여

 과
세

표
준

 계
산

시
 할

인
평

가
제

도
 도

입

○
일

본
, 

독
일

, 
프

랑
스

, 
영

국
 등

과
 같

이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기

반
 구

축

○
특

히
, 

특
정

 조
건

을
 만

족
하

는
 중

소
기

업
 상

속
 지

분
 평

가
시

 8
0%

를
 감

면
하

는
 세

법
 개

정
을

 추
진

 중

1.
1.

1.
1.

16
.1

.1
.

1
.1

.1
.1

.1
7

.
□
 가

업
승

계
 성

과
에

 따
른

 상
속

과
세

 감
면

제
도

 

○
기

업
의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하

여
 일

정
 조

건
의

 가
업

승
계

기
업

에
 대

하
여

 상
속

과
세

의
 점

진
적

 감
면

○
독

일
의

 중
소

기
업

 및
 가

족
기

업
 특

례
 :

 입
법

 완
료

1.
1.

1.
1.

17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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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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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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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과

세
 

찬
반

 
논

의
 *   

  
  

 
  

  
  

  
  

  
  

  
  

  
  

  
  

  
  

  
  

  
  

  
  

  

1
.1

.1
.1

.1
8

.
□
 상

속
과

세
 찬

성
 

논
거

○
첫

째
, 

상
속

과
세

는
 불

평
등

을
 해

소
(두

 가
지

 가
정

)

­
진

보
적

 철
학

에
 의

하
면

 높
은

 상
속

세
율

은
 ‘

선
’이

다
 

  
  

  
  

  
현

실
 :

 상
속

과
세

는
 소

비
를

 선
호

하
게

 되
고

 근
로

의
욕

과
 저

축
성

향
을

 떨
어

뜨
림

­
높

은
 상

속
세

율
은

 실
제

적
으

로
 불

평
등

을
 떨

어
뜨

린
다

 

  
  

  
  

  
현

실
 :

 상
속

세
가

 실
제

로
 불

평
등

을
 떨

어
뜨

린
다

는
 어

떠
한

 실
증

적
 증

거
도

 없
으

며
, 

불
평

등
의

 약
 2

%
만

이
 상

속

된
 부

의
 불

평
등

한
 배

분
에

 기
인

함
(B

lin
d

er
,1

97
4)

 

○
둘

째
, 

상
속

과
세

는
 기

부
 활

동
을

 강
화

­
우

리
나

라
의

 경
우

에
는

 기
부

의
 제

도
적

 장
치

가
 미

흡
하

여
 실

효
성

 미
흡

○
셋

째
, 

국
세

의
 1

.5
%

에
 해

당
하

는
 세

수
 확

보

­
상

속
세

가
 사

업
관

련
 유

동
성

 또
는

 자
산

으
로

부
터

 납
부

되
어

 기
업

의
 영

속
성

을
 저

해
한

다
면

, 

­
국

가
의

 단
기

조
세

 수
입

은
 사

업
의

 중
단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장
기

 조
세

수
입

에
 미

치
지

 못
할

 수
 있

음
 

1
.1

.1
.1

.1
9

.
* 

T
h

e
 

E
c

o
n

o
m

ic
s

 o
f 

th
e

 E
s

ta
te

 T
a

x
 :

 A
n

 
u

p
d

a
te

, 
J

o
in

t 
E

c
o

n
o

m
ic

 C
o

m
m

it
te

e
 U

S
 

C
o

n
g

re
s

s
, 

2
0

0
3

 
요

약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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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과

세
 

찬
반

 
논

의
  

  
  

  
  

  
  

  
  

  
  

  
  

  
  

  
  

  
  

  
  

  
  

  
  

  

1
.1

.1
.1

.2
0

.
□
 상

속
과

세
 반

대
 

논
거

○
상

속
과

세
는

 자
본

축
적

과
 경

제
성

장
을

 저
해

­
상

속
과

세
는

 과
세

순
응

을
 위

하
여

 높
은

 과
세

순
응

비
용

을
 발

생
시

키
고

, 

­
또

한
 상

속
 계

획
과

 실
행

을
 위

하
여

 비
효

율
적

인
 자

원
배

분
이

 발
생

 

­
미

국
의

 2
00

3년
 상

속
과

세
 순

응
비

용
($

22
b

il)
은

 납
부

된
 규

모
와

 비
슷

할
 것

으
로

 추
정

(U
S

. 
JE

C
, 

20
03

)

­
상

속
세

는
 자

본
축

적
에

 대
한

 과
세

이
므

로
 저

축
과

 투
자

 활
동

을
 위

축
시

킴
 

­
투

자
에

 대
한

 최
종

 수
익

률
을

 떨
어

뜨
리

게
 되

므
로

 상
속

세
는

 소
비

를
 조

장
하

고
 저

축
을

 위
축

시
켜

 자
본

성
장

 속
도

를
 떨

어
뜨

림

­
미

국
의

 상
속

과
세

는
 자

본
축

적
을

 3
.2

%
 떨

어
뜨

렸
다

고
 추

정
(U

S
. 

JE
C

, 
19

98
) 

 

­
상

속
세

는
 사

적
소

유
의

 자
산

을
 청

산
하

게
 하

여
 자

산
 활

용
의

 효
율

성
이

 떨
어

지
는

 정
부

 통
제

로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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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상

속
과

세
 

찬
반

 
논

의
  

  
  

  
  

  
  

  
  

  
  

  
  

  
  

  
  

  
  

  
  

  
  

  
  

  

○
가

족
기

업
의

 생
존

을
 위

협
하

고
 창

업
자

정
신

을
 위

축

­
위

험
선

호
자

들
은

 소
득

탄
력

성
을

 높
이

기
 위

하
여

 신
기

술
 활

용
을

 선
호

 

­
하

지
만

 상
속

과
세

는
 신

기
술

 사
업

진
출

을
 억

제
하

고
 가

족
기

업
을

 파
괴

하
여

 경
제

의
 효

율
성

과
 혁

신
을

 억
제

­
사

업
승

계
후

 
사

업
실

패
를

 
묻

는
 

질
문

에
 

98
%

의
 

상
속

인
이

 
조

세
납

부
를

 
위

하
여

 
자

금
조

달
이

 
필

요
하

였
다

고
 

응
답

(P
ri

n
ce

 a
n

d
 K

ar
en

, 
19

95
)

­
상

속
세

가
 

사
업

관
련

 
유

동
성

 
또

는
 

자
산

으
로

부
터

 
납

부
된

다
면

, 
국

가
의

 
단

기
조

세
 

수
입

은
 

사
업

의
 

중
단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장
기

 조
세

수
입

을
 하

회
할

 수
 있

음

○
좋

은
 조

세
 정

책
에

 위
배

 

­
평

등
성

(e
q

u
it

y)
, 

단
순

성
(s

im
p

lic
it

y)
, 

효
율

성
(e

ff
ic

ie
n

cy
) 

 

­
효

율
적

 조
세

 제
도

  
효

율
적

 조
세

는
 경

제
 성

장
을

 저
해

하
지

 않
아

야
 하

고
, 

납
부

자
의

 의
사

결
정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아

야
 함

­
평

등
성

 :
 조

세
부

담
이

 부
에

 기
초

한
 담

세
역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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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재정수입의 확보

보다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1).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목적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

며,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아서 상속세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과세를 하

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더 중과

세함으로써 생전증여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강화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수입은 

내국세의 약 2% 내외로 타 세목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지나치게 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

어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

어보아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장기적으로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

재원의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본의 자유화에 편

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며, 심지어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은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

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법의 정확하고 공평한 집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상속세의 부담률이 사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

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인 신뢰와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대적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현저

히 높은데, 이는 상속과세의 내용 또는 제도의 변화추이 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

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상

속과세를 폐지하거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

과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등을 통하여 상속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여 왔

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라

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여

건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이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의 

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p.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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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구조하에서는 자산의 이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어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경기의 

침체와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제

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과 기존의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특례제도와 가업승계

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정착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 중에서 상속세의 과세체계, 증여공제, 사업상속공제 및 세율구

조 등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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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산

과세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의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

하 창업자금중소기업이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1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

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2).

나. 중소기업과 재산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

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

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

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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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

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 재산의 범위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 재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의미한

다3). 즉, 다음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①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와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

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

에게 부여된 시설물이용권

   ㉢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4).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

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의 설립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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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5)

라. 사용기간 및 창업자금사용내역서의 제출

(1) 사용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한다6).

(2) 창업자금사용내역서의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7)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

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8).

마.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금액

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9).

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

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③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

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④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

자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

자금 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

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2항).

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

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말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4항).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5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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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세액공제 등

(1)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창업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10). 한편, 창업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11).

(2) 세액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12).

사. 특례신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

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3).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의의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

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

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에서는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

여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14)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15).

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7항.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8항.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9항.

1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1항.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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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세의 과세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16)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에 가산하여 부과한다17).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

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

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

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설비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

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

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준용규정 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

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18).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해당 주식의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

제 적용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 

한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16) 정당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3항).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

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및 제6항.

1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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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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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내용

1)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배경

일본 세제조사회는 종전에는 증여세의 부담 경감에 의한 세대간의 재산이전의 촉진에 대하

여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노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소

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경감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매년 비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가

지고 있고, 상속세의 과세대상자 중에서 극히 일부의 자산가에 한정하여 증여세의 경감을 

통하여 세대간 재산의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처럼, 세제조사회는 종전에는 증여세의 부담 경감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

다21).

그러나, 2002년 6월 일본의 세제조사회에서 발표한 󰡒당연한 세제구축을 향한 기본방침󰡓
에서는 상속세법을 제정한 1950년대와 현재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향후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되고,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한다는 의

미가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

함으로써 세제가 생전증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중립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산의 이전을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사회의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3년 세제 개편에 있어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

하였다22).

2) 상속세법상 상속시 정산과세의 체계

가. 상속시 정산과세의 선택과 신청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증여에 의해서 재

산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를 한 자의 직계비속인 추정상속인이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자가 

그 해 1월 1일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증여를 한 자는 증여를 하는 때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시 정산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자를 특정증여자라고 

한다23). 다만, 그 해 중도에 그 자의 양자로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추정상속인

(배우자를 제외한다)으로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인으로 된 때의 그 이전 증여는 위 첫 번째 

적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 조부

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를 대습하여 조부의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손자의 경우도 추정

상속인이 될 수 있다.

21)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p.667.

22) 日本公認会計士協会, 「相続・贈与に係る税制について―相続税と贈与税の一体化の方向性について」, 『租税調

査会研究報告』第13号, 2004,12.6, p.5.

23)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9 第5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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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시 정산과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해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이

유와 기타 시행규칙24)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5). 

그리고 그 신청서에 의하여 증여를 한 자(특정증여자)로부터 그 후 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

하여는 그 해분 이후 상속시 정산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이 상속시 정산과세선택선고

서에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는 당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상속시 정산과세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격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가 상속시 정산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에 의

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증여자별로 당해 연도에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가

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한다26). 즉, 특정증여자마다 증여세의 과세

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특정증여자가 2명인 경우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의 

과세가격도 2개가 되는 것이다.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해에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관한 한 그 해의 

증여세에 대하여 특정증여자별로 증여세의 과세가격에서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중 적

은 금액을 공제한다27).

① 2,500만엔. 다만, 이미 이 조항의 규정 적용을 받아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② 특정증여자별로의 증여세의 과세가격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시 정산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2007년도 세제 개정에서 첫째, 

발행주식 등의 총액이 20억엔 미만일 것, 둘째, 수증자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또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그 수증자가 그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비과세의 범위를 올려 3,000만

엔으로 하였다.

다.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한 증여세의 세율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해에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관한 그 해분의 

증여세의 금액은 특정증여자별로 계산된 증여세의 과세가격에 각각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8).

라. 상속시정산과세에 관한 상속세의 계산

24) 日本 相續稅法施行規則 第10條 및 同法行規則 第11條.

25)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9 第2項.

26)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0.

27)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2 第1項.

28)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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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세의

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의해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에 의해 

모든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상속시점에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이 없는 상속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즉,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도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 및 당해 특정증여

자와 관련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세의 계산에 대해서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연도분 이후의 해의 당해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의 증여할 때에 있어서

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가액(상속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당시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상속세의 상속가액으로 하여, 종전의 과세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상속가액으로부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서의 증여세의 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29).

마.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한 상속세의 납부의무 승계 등

(1)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가 특정증여자보다도 먼저 사망한 경우

특정증여자의 사망 이전에 당해 특정증여자에 관한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은 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의 상속인(포괄수유자 포함)은 그 상속시 정산

과세 적용자에게 적용되던 납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 중에서 특정

증여자가 있는 경우에 그 특정증여자는 납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30).

이 경우에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상속인 가운

데에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를 제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실제 

유산분할과 관계없이 민법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상속인 가운데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에 의해 

안분한 금액이 된다31). 그리고,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인이 특정증여자보다도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인 가운데 특정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를 제

외)에 대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있는 경우 상속시 정산과제도 적용과 관련된 권리 또

는 의무는 재승계된다32). 또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는 

그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포함)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와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33).

(2)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의 제출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수증

자가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수증자의 상

29)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p.675.

30)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1項.

31)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3項.

32)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4項.

33)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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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포괄수증자를 포함하며, 상속인에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를 제외)

는 그 상속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부터 10월 이내에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공동으

로 제출할 수 있다34). 또한 그 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시 정

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와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35).

3)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가. 특정증여자로부터 주택취득 등 자금을 받은 경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 또는 수량 등에 제한이 없기 때

문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의 경우에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 정산과세제

도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령이 증여하는 연도의 1월 1일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증자

의 경우도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상속인으로 인한 다음세대로의 재산이전 시기 지연의 대처

라고 하는 일체화의 취지가 있다. 한편,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보면, 현재 자기의 주

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들은 30대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부모는 대개 60세를 전

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서의 요건 중에서 

증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취득자금의 특례제도는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이다36).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한 해의 1월 1일에 65세 미만의 자로부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특정수증자를 말한다37). 즉,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취득 등

의 자금의 증여를 한 자의 직계비속인 추정상속인으로서 당해 자금의 증여를 받은 해의 1

월 1일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를 받는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모로부터 ‘특정동족주식 등38)’의 증여(그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500만

엔 이상인 경우의 증여에 한한다)를 받아 그 해 12월 31일에 그 특정동족주식 등과 관련된 

법인의 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 경우, 확인일의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확인서39)를 납세지

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때는 그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에 대

한 상속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4) 상속시 정산과세의 이용현황

34)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8 第1項.

35)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8 第2項.

36)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p.685.

37) 日本 租稅特別措置法 第70條の3.

38) ‘특정동족주식등’이란 동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말한다.

39) ‘확인서’란 확인일에 자식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 직전에 법인의 대표자이며, 총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충출

자액의 50%를 초과의 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 아닌 것을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한업국장이 확인을 한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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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정산과세는 생전증여에 의해 고령자로부터 젊은 층으로의 재산이전과 소비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한 증여세의 과세현황 추이와 상속시 정산과세의 과

세현황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최근 5년간의 증여세 과세현황

상속시 정산과세가 도입되기 전 2002년과 도입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증여세의 

과세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신고인원을 보

면 2002년도에 360,564명에서 상속시 정산과세의 시행 첫해인 2003년에는 403,245명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03,831명으로 12%, 2005년에는 405,276명으로 무

려 24%나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369,667명으로 2%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취득재산가액을 보면 2002년도에는 1,267,859백만엔에서 2003년도에는 2,308,001백만엔

으로 무려 82%가 증가를 하였으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증

가가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그 증가추세가 약간 주춤하여 60%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증여세의 변화추이는 상속시 정산과세를 도입하면서 납세자들이 지금까지 증여세의 

부담으로 생전증여를 망설이다가 적극적으로 생전증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표 2-1> 최근 5년간의 증여세 과세현황의 추이

                                                   (단위; 명, 백만엔, %)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신고인원
360,564

(1.00)

403,245

(1.11)

403,831

(1.12)

405,276

(1.24)

369,667

(1.02)

취득재산가액
1,267,859

(1.00)

2,308,001

(1.82)

2,312,016

(1.82)

2,376,937

(1.87)

2,029,148

(1.60)

납부세액
68,822

(1.00)

87,467

(1.27)

96,884

(1.40)

115,652

(1.68)

118,075

(1.71)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日本 国税庁, 『統計年報』, 각 연도

나. 상속시 정산과세의 과세현황

아래의 <표 2-2>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 4년간의 과세현황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증여세 신고인원 평균 397,534명 가운데 상속시 정산

과세제도를 이용하는 신고인원은 평균 81,759명으로 그 비율은 21% 정도이며, 재산취득가

액은 총 재산취득가액 평균 2,256,525백만엔 가운데 상속시 정산과세로 인한 취득분이 평

균 1,168,830백만엔으로 그 비율은 52%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총 증여세 신고인원은 평

균 397,534명으로 그 가운데 익년분과세 신고인원은 평균 315,775명, 비율은 79%로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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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 정산과세제도 신고인원 평균 81,759명, 비율 22%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인원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산취득가액은 상속시 

정산과세분의 취득가액이 평균 52%로 익년과세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총 증여세 

재산취득가액 평균 2,256,525백만엔 가운데 익년과세분은 평균 1,087,695백만엔으로 그 비

율은 48%에 그친 반면에 상속시 정산과세분은 평균 1,168,830백만엔으로 비율이 52%를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이용하여 그 재산을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상속시 정산과세의 도입목적과 부합하여 그 정책적 실효성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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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상속시정산과세 도입 후 최근 4년간의 과세현황 추이

(단위; 명, 백만엔, %)

신고인원 취득재산가액
익년과세분

상속시

정산과세분
계 익년과세분

상속시

정산과세분
계

2003
327,072

 (0.80)

78,254

(0.20) 

405,326

(1.00) 

1,145,881

(0.50) 

1,162,120

(0.50) 

2,308,001

(1.00) 

2004
322,231

(0.79) 

83,755

(0.21) 

405,986

(1.00) 

1,108,083

(0.47) 

1,203,932

(0.53) 

2,312,015

(1.00) 

2005
325,841

(0.80) 

81,700

(0.20) 

407,541

(1.00) 

1,154,643

(0.48) 

1,222,294

(0.52) 

2,376,937

(1.00) 

2006
287,956

(0.77) 

83,328

(0.23) 

371,284

(1.00) 

942,175

(0.46) 

1,086,974

(0.54) 

2,029,149

(1.00) 

평균 315,775

(0.79)

81,759

(0.21)

397,534

(1.00)

1,087,695

(0.48)

1,168,830

(0.52)

2,256,525

(1.00)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日本 国税庁, 『統計年報』, 각 연도

3.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상속시 정

산과세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부의 재

분배와 상속세의 보완이라는 증여세의 종전의 기능 대신에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의 

진작을 위해서 상속세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20%의 단일비례세율로 증여세

를 과세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는 그 해 1월 1일 현재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를 하는 자는 증여를 하

는 때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연령의 조정을 할 때에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10%의 비례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500만엔을 한도

로 하여 공제하고 있다.

증여공제와 세율면을 살펴보면 양쪽 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증여공제의 경우에는 일본은 2,500만엔을 한도로 하고 있는 데 



- 16 -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세율구조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에

는 20%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의 세율구조를 채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전체적인 세

율구조를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형태를 유산과세형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

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도 전체 유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특정증여자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즉, 상속시 정산과세의 경우 일본은 취

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채택한 자 이외의 자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액에서 그 증

여세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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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

1.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시대인 1934년에 유산세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법전 제정 당시에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1952년 11월 30일 법률 제26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법이 폐지되고 상속세법

으로 통합되는 등 그 동안 17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을 통하여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 경제․사회적 기초에 많은 변동이 있어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

5193호로 법령의 명칭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바꾸고 그 체제 및 내용의 전

면적인 개편을 이루게 되었다40).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때에는 증여세를 

무리하게 강화하였다. 즉,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여 부의 불균등 분배를 시정

하기 위해서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자본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의 해외이전을 조장하는 역할까

지 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여를 상속의 경우보다 중과세할 경우에는 부의 동결효과

가 발생하여 노년세대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로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반시장적인 제도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관한 일반규정을 상

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본래 추구하였던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면,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

써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추

정상속인이어야 하며, 연령은 수증자는 23세 이상으로 하고, 증여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액과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셋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가 특정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분의 증여세 금액은 특정 증여자별로 계산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각각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

4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p.738.



- 18 -

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되, 이 경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

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어느 

1인에게 모두 증여한 경우에도 다른 자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유산과세형은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연령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학구열이 강하여 대학 진학률이 8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업자금 등을 증여받는 자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일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규정은 수증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18세에서 23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로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

여세 과세특례에 있어서도 연령을 23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나. 금액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창업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기준을 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으로 재산을 이전하

여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때에 현행 규정은 그 합리성

을 찾기가 힘들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인데,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

업원 수와 자기자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창업단계에 있어서 매출

액은 그 기준을 삼기 어려우므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중소기업

의 자기자본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0억원의 한도는 이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장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때에는 

100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창업단계에서 증여세는 비록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지만, 나중에 상속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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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세수의 결함은 없고, 단지 세금의 납부를 이연하는 것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창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제외대상 재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

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와 건물ㆍ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주식 및 영업권 등은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산을 제외한 이유는 창업자금을 통하여 수증자가 일정한 사업을 창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업

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제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년층이 이러한 자산을 양도한 후에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

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제때 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창업기간 및 창업자금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규정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창업기간은 당해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단기

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업종도 있고, 장기간 창업을 준비하여야 하는 업종도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은 당해 업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 세액공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

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창업자

금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당연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기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개

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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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제

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에 대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시 정

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은 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비록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에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부당한 공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액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직계존

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공제는 생전의 증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제도와 연

계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율과 증여세

율의 구조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과세유형, 증여공제, 가업상

속에 대한 상속공제 및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과세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뿐만 아니라 당해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

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론자의 입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성장

을 저해하고, 중소사업체와 가족농장이 파탄하며, 과소비 행태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거액

의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며, 교묘한 조세회피 방법을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

여세를 폐지하고 당해 제도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1). 또한 세계화․정
보화 시대의 도래로 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폐쇄경

제 시절에나 통하던 정책수단을 고수하게 되면 자본의 유출 등에 의한 성장의 둔화가 초래

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장의 둔화와 고용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근로자들에세 가장 현저한 피해를 끼치므로 부의 세습을 줄여 부의 불

평등한 분배를 완화하려는 상속세는 부의 직중억제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2).

41) 상속과세의 폐지에 대한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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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에 관한 주장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 여부가 문제이다. 그런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한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양

도소득세)의 과세가 완전히 자리잡은 나라의 경우이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부 주식 및 기타자산 

등 일부 자산의 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가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길

을 열어놓게 되어 과세의 형평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의 현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지금도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하여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

가 팽배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축적과정에 선진 자본주의 사회보다 투

명성이 부족했고 부의 축적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장구하고 축적된 民富의 규모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부의 계층간 분포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왜곡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자본의 선진국들이 상

속과세 정책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회의와 개선이 바로 상속과세의 폐지론 또는 완화론이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탈리아․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했고, 미국은 2001년 5월 26일에 공포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상속과세제도 중 유산세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

다. 이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

어야 할 것이다43).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

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원천에 대하여 이미 소

득세 등을 과세한 후에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무상이전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

기 때문이다. 즉,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

축에 저해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폐지론자의 주장

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연하면, 부의 집중억제 내지 출발점의 균등

화라고 하는 추상적 목적에 너무 기울어져서 과중한 상속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거기에다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다하게 부의 무상이전

을 의제하는 법제도에 의해 상속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의제에 의한 

상속과세는 상당한 부분이 가공의 담세력에 세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과세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한 무상이전의 의제

를 없애면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44).

이하에서는 현행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의 문제점과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2)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9, p.135.

43)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p.100~101.

44)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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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과세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

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겨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상 편의를 위해서 증여자 기준이 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

고 있다.

이러한 유산과세형은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의 분산

능력이 거의 없으며, 상속공제의 효과가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경감의 혜택

을 부여함으로써 공제대상인 상속인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게 돌아가는 모순 등의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5).

(2)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의 조화를 위해서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체계나 제도를 정비할 부분이 많으며,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과 달리 개인주의보다는 아직도 가

족집단주의가 지배적인 문화풍토 속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은 국가의 세수감소 예상은 

물론, 탈세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풍토하에서 부의 세습화 차단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으

며, 유산취득자 각각의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세무행정의 복잡성으로 세무행

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한다. 납세자의 경우에도 탈세가 보편화되어 있는 풍

토 속에서 세부담의 공평성 향상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과세형보다

는 현제와 같이 유산과세형이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4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상속과세의 유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행정은 

과세유형을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세행정 내에서 해결하

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유형은 유산과세형이지만, 조세수입의 증대와 조세행정상

의 편의 등을 이유로 현행 상속세체계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체계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전이전의 누적합산

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증여세의 상속에 대한 보완기능이 반감하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상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

다.

셋째, 상속세의 본래의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왜

냐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 등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이전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의 총액이 유

45) 유산과세형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

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pp.62~64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46) 유경문,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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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세형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부의 분산을 유도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속시에 당해 가액이 전

체 유산총액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증여공제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서 

동일하지만, 공제액의 차이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배우자공제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증여세에 있어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6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여세를 사실상 상속세의 경우보다 중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젊은 세대가 조기에 부모 등의 유산을 승계받아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의 상속세에 비한 상대적인 중과세는 시정하여 젊은층

으로의 재산의 이전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최소한 증여세

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증여세의 중과세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배우자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준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

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 30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47). 

이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전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동안 6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다48).

이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배우자공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논외로 하고, 증여

의 경우로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증여

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

다.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제한적인 재산가액공제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이혼에 의한 재산분

할의 경우와 비교하여 극심한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 이혼에 의

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증여세

4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4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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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부부간의 증여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이다49).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첫 번째 방법

이고, 차선책으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방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영국 또는 미국 등의 경우처럼 1세대 1회 과세의 원칙에 의하

여 배우자간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상

속세에서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는 면세하거나 배우자공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배

우자간 증여의 경우에는 잠재적 고유지분의 청산 등으로 보아 증여세의 부담도 역시 지우지 

않는 것이다. 부연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하여 그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그 타방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혼인 중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이 동일한 사실

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무릇 동일세대의 경제적․사
회적 공동체인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현재화에 따른 재산의 이전에 대하

여는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인한 경우에도 배우자

에 대한 증여는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

둘째, 혼인의 기간에 따라서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

재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의 경우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인 후 

30년 가량 동거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1억원 정도로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공제

의 경우에는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1년에 1억원씩 공제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는 것이다.

셋째, 결혼 후 형성한 자산의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아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는 증여되는 재산에 대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일방의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와 

공동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49)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

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

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

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

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

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

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

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

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

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상속과 이혼시 재산

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

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7.10.30선고, 96헌바14결정).

50) 同旨; 안천식, 「이혼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2,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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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녀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

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인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1).

현재 3,000만원의 증여공제는 과거 10년동안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제

액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공제액은 일정액 상향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가 문제인데,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2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억원이라는 금액은 증여의 누적합산기간인 10년을 기준

으로 한 금액이므로, 연간 2,000만원 정도를 공제받은 것이다.

(3) 친족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서 500

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2). 이러한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간

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위장증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증여세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위장증여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제액인 500만원에서 이를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가업승계 관련 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내용

현재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영농상속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내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53).

㉠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

5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5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5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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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영농(양축․양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속의 경우에는 당해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의 범위

㉠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

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

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피상속

인 및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54).

㉮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에서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위 ⓐ 및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 영농상속의 범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양축․양어․영
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55).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하는 자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과 영농상속금액을 현실

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경영권의 승계가 조세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여

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액은 그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가업상속재산가액으

로 하고 있으며,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로 하되, 30억원

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5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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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상속인의 기업 영위기간과 상속공제액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약 1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

업의 영위기간을 최소한 평균치 또는 그 이하로 인하하여 기업의 승계에 대한 실질적인 도

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현재의 15년에서 8년 이상 계속

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공제액에 있어서 2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최고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

는데, 이 또한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의 50%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가업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의 획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최

고한계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의 재산인데, 이러한 재산 전체에 대

하여 과세하면 소득과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50% 정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현재 최고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도액 규정

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앞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득과세(소득세 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에 한도액을 설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② 영농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 FTA와 그 이외 

국가들과의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의 영세한 영농업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농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영동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이 기업농으로 성장 발전하여 외국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요 국가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의 비교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은 크게 양 세율이 동일한 경우와 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더 높은 경

우 및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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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영  국(40%)

 ․프랑스(40%)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덜란드(27%)등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08년)

 ․덴마크(36.25%)

 ․스페인(3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9.1)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이다, 즉, 호주․캐나다 

및 포르투갈 등 6개 국가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리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도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

르와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8년 현재 상속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동일하다. 그리고, 독일, 터키, 벨

기에,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 등 15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상속세의 최

고세율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일본, 미국, 덴마크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소

득세의 최고세율보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의 경우

에는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지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감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설정되

어 있지만, 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

다.

(2) 세율구조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최소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세율구조

가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앞의 상속시 정산과세의 경우에도 나중에 고율

의 상속세가 부과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 반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의 집중억제를 통한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속과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를 삼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

속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상속과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속적으

로 완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은 소득과세의 적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도 자체의 적정한 정비

에는 게을리하면서 상속과세의 강화만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과세대상은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고율의 세율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조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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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리인 평등과세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상속

과세에 있어서 포괄주의의 도입과 증여의 추정 등 우리나라 상속과세 자체를 지나치게 복잡

하게 하여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세율구조로 인하여 

특히 중산계층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과도한 세부담은 자본과 고급인력 같은 중요한 생산요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요소득의 국내형성, 즉 인적자본의 투자나 저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의 집중 억제와, 부의 재분배에 있는데,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문제는 부의 축적이나 보유에 관한 문제이지, 부의 무상이전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의 축적과정에서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부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부유세를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의 확

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를 통하여 소득의 획득

단계에서 과세하지 못한 부분을 정산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당해 소득의 획득단계에서 정확하게 세원을 포착하여 과

세하여야 할 과세이지, 이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를 통하여 이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3) 세율구조의 개선방안

이와 같이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고세율구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일정한 수준까지 인하하여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미국과 영국 및 독일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과감세조정법에 의하여 2009년까지 상속세과세를 지속

적으로 폐지하여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존치되는 증여세의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인 35%로 한다. 그러나, 2011년에는 

EGTRRA 제90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유산세의 각종 경감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2001년 당시의 종전 법규의 효력을 되찾게 된다. 즉,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속세와 증

여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한편,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저 18%에서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후 2002년에는 최고세율을 50%, 2003

년에는 49%,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47%, 2006년에는 46%이며 2007년부터 2009

년까지는 45%이다56). 둘째, 영국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40%의 비례세율로 규정하면서도 증

여세의 세율은 그 절반수준인 2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에는 상

속과세의 기본세율이 17% ~ 50%인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세율을 7% ~ 30%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친소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의 기본적인 의미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 실현이라는 점과 상속세는 소

56) 박민,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Ⅸ-2, 한국세법연구회, 2003.11,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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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에 비해서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액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57).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찬성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는 생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

여 자신의 지분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율의 세율로 부과하면 안되며, 직계비속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의 세율을 자본소득세의 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8).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세율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등에 있

어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

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현재의 50%에서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명목적인 최고한계세율인 50%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른 선진

국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

계세율은 오히려 인상하여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의 평가시에 10% ~ 30%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세율은 현

재보다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율의 세율로 가족에 대한 경영권의 상속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선택을 왜곡하는 조치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과도한 배당 등을 통해 사내

유보를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행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을 최소한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59). 그러나, 소득세의 최고세율 수준으로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의 이중과세의 문제 때문에 그 부담액이 너무 과중함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앞의 

주요 국가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총 22개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득

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현재 근로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세의 부담을 적게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하여 징

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의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세행정의 필요조건이 된다. 즉, 세율을 낮추게 되면 탈

세의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징세비용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인 조세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57) 최승필,「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공법

연』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6, p.275.

58)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p.16.

59) 同旨; 곽태원,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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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높은 누진도에 의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오히려 탈세 또는 

조세회피 등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세율을 일정부분 인

하할 경우에는 탈세 또는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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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두고 있는데, 당시에 당해 세제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

는 데에 있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

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당해 세제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내외로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

와 증여세의 부담은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부의 국외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세법의 정확하고 공평한 집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상속세의 

부담률이 사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

인 신뢰와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보다 증여세의 과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

녀들에 대한 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의 목적인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면, 당해 세제는 근본적

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구

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속세

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

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한 일반규정을 일본의 경

우와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들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연령규정에 있어서 현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23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금액기준에 있어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창업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10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

으로 창업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의 경

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

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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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

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

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다른 자에게 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취득과

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증여공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배우자공

제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6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의 규정은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상속시 상속공제 등에 비추어 보아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거나, 혼인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 증

여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

여 1인당 2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친족공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제

액인 500만원에서 이를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현재의 15년에서 8년 이

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50%를 공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한편, 한도액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한도액

을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이 기업농으로 성장 발전하여 외국

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최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선진국들은 상

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율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

서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

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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